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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1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김모씨

에게 서울 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

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입니다.

김씨는 선고 후 기절해 쓰러졌고 호흡곤란

을 호소해 법정 경위가 응급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중형 선고에 충

격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에서는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

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양형이 약하다는 지적

도 나옵니다. 오늘은 김씨에 대한 선고 내용을 

통해 법원이 전세사기의 범의(犯意)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양형은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

겠습니다.

◇ ‘무자본 갭투 알았으면 계약 안했을 것’ 

무죄 주장 배척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

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채

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로 기소됐습니다. 명의를 빌려 준 두 딸은 별

도로 기소돼 재판중입니다.

김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

니다. 자신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세입자들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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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보증금

을 돌려줄 것처럼 속인 적이 없고, 보증금 또

한 고의로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자

금 경색으로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했을 뿐

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씨가 두 딸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를 등록해 수백 채의 빌라를 사모을 무렵 김씨

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뚜렷

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고정 수입도 없었습

니다.

2017년 4월 빌라 한채를 분양받아 소유하

던 김씨가 3년여만에 400여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방법은 ‘무자본 갭투자’였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업자와 짜고 빌라 시세와 같거나 비

싼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실상 자기 돈 한 푼 

들이지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김씨였지만 세입자와 나눈 문자를 보면 빌라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빌라의 경우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사용중

인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김씨는 분양업자

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충당할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집을 사는데 돈을 들이기는커녕 리

베이트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까지 받은 것입

니다. 이는 김씨 뿐 아니라 분양업자, 컨설팅 

업체 등이 공모해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

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높은 전세금을 받았

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보증금으로만 

빌라를 분양받아 ‘무자본 갭투자’를 한 사실이

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 빌라는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돈을 떼먹

을 생각이었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사기 여부를 판

단할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알았더라면 거래

하지 않았을 것’에 해당하는 중요 사실을 고지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런 사실을 숨긴 것 자체

가 사기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

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김씨가 400채 넘

게 무자본 갭투자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김씨

에게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 피해 총액 100억원 넘어도 징역 15년이 

상한

다음은 양형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85명, 피해금액은 183억원입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자로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

도 기망행위가 없다거나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 변명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

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

경가법)에 따르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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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때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도 선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의 일반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특경가법의 

해당 조항은 피해자 한 사람당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전세사기의 경우 피

해액 합계는 크지만 1인당 피해액은 50억은 

커녕 5억이 넘는 경우도 좀처럼 없기 때문입

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형을 가중하더

라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의 2분의 1 범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선고

된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15년형

입니다. 작년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피해

자 126명, 피해액 합계 123억의 전세사기에 

대해 선고한 형량입니다.

지난 5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미추홀

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지만 이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 사기죄

의 법정형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

지 않을 생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다는 무모한 갭투자에서 시작해 돌려막기 

실패로 파국을 맞은 경우가 상당수이기는 합

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삶의 터전인 집

을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들을 고

려하면 징역 15년의 양형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법 해석상 넘어서기 힘든 한

계입니다.

(출처/조선일보)


